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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알코올은 인체 각종 장기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로, 섭취

하는 양과 패턴, 그리고 섭취하는 기간 등에 따라 사람에게 다

양한 형태의 위험을 증가시킨다.1) 또한 알코올은 개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간접적·이차적인 영향을 통해 사회전반에 위

험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보건학적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

우 음주에 대한 관대한 문화와 높은 접근성으로 인하여 과폭

음 및 알코올 사용장애의 유병률 및 관련 문제와 그 사회경제

적 비용이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2,3)

알코올 사용장애는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알코올로 인하여 유발되는 건강문제 중 가장 심각

한 문제의 하나이며 보건학적 중요성이 매우 큰 정신행동장

애이다. 알코올 사용장애는 각종 질병의 발생 위험성을 높이

는 등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4) 차량 

사고, 비행, 자살, 살인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동

기가 되는 질환이다.5) 

과도한 음주는 고위험 음주와 같이 건강위험행동으로 정의

된다. 고위험 음주란 알코올 사용장애는 아니지만, 다양한 수

준의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문제를 경험하게 만드는 수준의 

음주를 말하며, 대개 남자의 경우 1회 음주량이 순수 알코올

기준 60 mg, 여자의 경우 40 mg 이상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6) 

고위험음주는 지방간, 간경변7,8) 및 간암, 구강암, 식도암 등 

각종 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9) 탈억제 기전을 통

하여 폭력, 사고 등의 사회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알코올 사용장애와 고위험 음주에 대한 역학조사는 연도

별 변화 추이와 발생에 영향을 주는 생물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파악을 통해 음주문제의 예방과 치료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10,11) 공중보건학적 차원에서 중요한 

음주문제 관련 지표로는 1인당 순수 알코올 소비량이 있는

데, 이는 인구 차원의 음주문제 변화를 가늠하고 정책효과성

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이외에도 치료서비스 제공 관련 지

표도 음주폐해 예방 정책의 수립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알코올 사용장애와 고위험 음주 유병

률 등과 관련된 역학조사 결과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알코올의 섭취와 관

련된 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근거 기반의 알코올정책의 개

념과 그 종류에 대해서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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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ohol is a substance that has a negative impact on public health according to the various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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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ce of alcohol use disorders, high risk drinking behaviors, and level of consumption per cap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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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사용장애의 역학

알코올 사용장애의 역학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2에 근거하여 2001년 이후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2017)에 의하

면,12) 2016년 알코올 사용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12.2%로, 남

자가 18.1%, 여자가 6.4%로 나타났다. 1년 유병률은 3.5%로, 

지난 한 해동안 알코올 사용장애에 이환된 18세 이상의 사람

은 약 139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유병률은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젊은 여성의 유병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1년 여자 18~29세는 4.8%

에서 2016년 6.9%로 1.4배 증가하였고, 30~39세는 2001년 

1.4%에서 2016년 2.8%로 2배 증가하였다(표 1). 

2016년 알코올 사용장애 1년 유병률의 위험요인 분석 결

과, 여자가 남자보다 알코올 남용의 위험이 낮았으며[odds 

ratio(OR)=0.4, p＜0.001], 젊을수록 알코올 사용장애의 위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미혼이거나(OR=3.6, p＜ 

0.001), 학생이나 주부일 경우(OR=2.0, p＜0.003) 알코올 사

용장애의 위험률이 증가하였다.12)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의 연도별 변화는 일정 패턴을 보

인다. 2016년 알코올 사용장애 1년 유병률의 사회인구학적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가 5.0%, 여자가 2.1%로 남자의 1년 유

병률이 여자의 1년 유병률에 비해 2배 이상 높지만, 이러한 

남녀 차이는 과거에 비하여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남녀 모두 

18~29세 구간에서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이 가장 높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성이 보이는데 이러한 

패턴은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진다. 남자의 경우는 40대에 일

시적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1년 유병률이 증가하였지만 50대 

때 다시 감소하였다. 중년 남성에서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

이 두드러지게 감소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알코올 사용장

애 역학의 특성으로, 치료율이 낮은 것, 음주문제에 대해 허용

적인 음주문화,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는 등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변화에 기인한 현상으로 판단된다.13) 또

한 남녀 모두에서 가구별 월 소득수준이 200만 원 미만인 집

단에서 알코올 사용장애 1년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저

소득층에서 음주로 인한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자원 

동원이 어렵다는 환경적 문제로부터 기인함이 시사된다.14)

한편,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2014)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은 6.3%(남자 10.2%, 여자 2.3%)로 WHO 

평균인 4.1%보다 1.54배 높으며, WHO 전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아프리카 지역 3.3%, 

아메리카 지역 6.0%, 지중해동부 지역 0.3%, 유럽 지역 7.6%, 

동남아시아 지역 2.2%, 서태평양 지역 4.6%).15) 

고위험 음주의 역학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의 건강 및 영양상태에 

관한 대표통계를 산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고위험 

음주를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로 정의하고 있다.16)

한국의 2005~2017년(12개년도) 고위험 음주의 추이16)를 살

펴보면, 전체적으로 2005년 11.3%에 비해 2017년 14.2%로 증

가하였다. 성별 전체를 살펴보면, 남성은 2005년 대비 1.1%p

증가한 반면, 여성의 경우 3.8%p가 증가하였다. 전체 연령대

로 구분하여 고위험 음주 추이를 살펴보면, 20, 30대의 증가

폭이 각각 4.5%p, 5.5%p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것을 알 수 

있다. 

고위험 음주 추이 양상을 성별에 따른 연령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남성의 경우, 2005~2017년까

지 12개년도 고위험 음주율이 30대부터 50대까지 중년 남성

이 큰 변화폭이 없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40대 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Table 1. One year prevalence of alcohol use disorder

2001 2006 2011 2016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Alcohol abuse (%) 4.1 0.9 2.5 4.0 0.9 2.5 3.4 0.9 2.1 2.8 1.2 2.0
Alcohol dependence (%) 6.9 1.7 4.3 4.7 1.7 3.2 3.2 1.2 2.2 2.2 0.9 1.5
Alcohol use disorders (%) 11.0 2.6 6.8 8.7 2.5 5.6 6.6 2.1 4.3 5.0 2.1 3.5
By age group (%)

18-29 yr 11.0 4.8 8.0 9.3 4.7 7.1 8.1 5.7 6.9 7.5 6.9 7.2
30-39 yr 11.6 1.4 6.7 9.9 2.6 6.3 6.9 2.0 4.5 4.2 2.8 3.5
40-49 yr 12.3 2.1 7.4 9.0 1.7 5.4 7.1 1.8 4.5 6.3 0.9 3.6
50-59 yr 8.7 1.8 5.2 6.7 1.0 3.9 6.4 0.4 3.3 6.2 0.4 3.4
60-69 yr* 8.0 - 3.7 4.2 0.6 2.3 3.5 0.6 1.9 1.0 0.5 0.8
≥70 yr 2.7 0.0 1.1 0.1 0.0 0.1

* : The year 2001 and 2006 are measured from 60 to 64 years o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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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전반적인 연령대에서 고위험 음주율

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2, 30대 젊은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알코올 사용장애의 패

턴과 유사한데, 즉, 젊은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 상승이 그대로 

알코올 사용장애의 유병률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20대 남성에서의 고위험 음주율은 감소 추세인데 반하여, 

40대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조기사망

의 원인이 되므로 공중보건학적 폐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다.

한편,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2011)17)에 의하면, 

2004년 고위험 음주의 세계 평균은 11.5%(남자 16.1%, 여자 

4.2%)로 우리나라(2005년)가 14.9%(남자 23.2%, 여자 4.6%)

로 더 높으며, 이는 프랑스 5.3%(남자 8.5%, 여자 2.1%), 독일 

7.9%(남자 13.6%, 여자 2.2%), 미국 8.2%(남자 13.0%, 여자 

3.4%)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

위험 음주 기준(주 2회 이상)을 WHO의 기준인 주 1회 이상

으로 맞추어 다시 산출한다면, 우리나라의 고위험 음주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고위험 음주율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1인당 순수 알코올 소비량의 역학

한국의 전체 순수 알코올 소비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5년 한 차례 9리터를 상회한 것이 특

이점이다(표 2). 이는 2015년 리큐르, 수입맥주, 와인 등의 소

비 증가와 연관된다. 특히 기존 소주에 향료를 탄 과일소주(리

큐르)의 소비 증가, 저도주소주 소비 증가 등이 알코올 소비량 

증가와 연관되는데, 이러한 주류가 젊은 여성층을 주 광고마

케팅 타깃으로 하고 있고, 실제 이에 반응하여 이들 인구집단

의 고위험 음주비율, 알코올 사용장애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는 점은 예방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소위 저가의 

주정을 희석하여 만드는 희석식 소주가 전체 알코올 소비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 5.3리터 내외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희석식 소주는 저가의 고도주로, 음주로 인한 문제발

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소주가 

국민의 술이란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는 것은 국민보건의 입

장에서 경계하고 바꿔야 하는 주류회사의 마케팅전략이라 

할 수 있다.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의 역학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사람 중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방문한 비율은 질환별로 살펴보면 기분장애에서는 40.4%, 조

현병스펙트럼장애에서는 32.1%, 불안장애에서는 19.3%였으

나, 알코올 사용장애에서는 8.1% 수준에 불과하였다.12) 이는 

외국의 예보다 매우 낮은 수치로,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알코

올 사용장애의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시사한다.

알코올 사용장애의 치료서비스 이용현황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와 50대에서의 치료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

타났다(표 3). 알코올 사용장애가 주로 20대에 가장 많이 발병

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적절한 치료시기에 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낸다.18) 유병 기간이 10년 이상인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의 뒤늦은 치료는 입원치료 기간의 장

기화, 나아가, 전반적인 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실제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의 46.9%가 한 달 이내 재입

원하고,19) 재발 시마다 내·외과적 응급질환, 가정폭력, 자살 

등의 문제가 흔히 발생기도 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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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igh-risk drinking rate trends by Sex*Age (200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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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사용장애 예방 관리 정책

예방 정책의 개요

알코올 사용장애와 같은 중독문제의 예방 관리 정책은 간

단히 알코올 정책이라 부르며, 기본적으로 공중보건학적 모형

에 근거하여 개발, 구성된다. 즉, 매개체(알코올), 음주자(사

람),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중독문제가 발생하므로, 각

각의 요인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알코올 정책은 정책

적 접근의 개념과 원칙에 따라 단일영향이론(single distri-

bution theory)과 위해감소이론(harm reduction theory)로 

분류될 수 있다.21) 단일영향이론은 결국 음주문제의 총량은 

음주량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므로, 근본적으로 절대적 음주

량을 줄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며 가격 정책이나, 접

근성 제한 정책이 주로 해당된다. 위해감소이론은, 음주폐해

는 해로운 음주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선택

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대표적인 것은 음

주상황 변경전략이다. 

위에서 제시한 이론적 바탕에 근거하여, 알코올정책은 공

급제한의 측면과 수요제한의 측면으로 나누어, 그림2와 같이 

포괄적인 모델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알코올 정책의 적용의 실제와 국내외 현황

공중보건학적 모델에 기초하여 개입대상을 그 문제의 심각

도와 해당되는 인구집단 규모에 맞추어 역피라미드 형태로 

Table 2. Trend of alcohol consumption in the Korean

Classification* Degree (%)
APC (L)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Others 1
Takju 0.07 0.70 0.76 0.74 0.70 0.70 0.67 0.64
Yakju 0.11 0.05 0.05 0.04 0.04 0.03 0.03 0.03
Rice wine 0.16 0.08 0.09 0.09 0.09 0.09 0.08 0.08

Others 2
Diluted Soju 0.25 5.61 5.49 5.60 5.29 5.54 5.48 5.31

Spirits
Diluted Soju 0.35 0.01 0.01 0.01 0.01 0.01 0.01 0.01

Beer 0.04 1.89 1.93 1.98 2.01 2.01 2.03 2.00
Wine 0.12 0.14 0.13 0.13 0.15 0.15 0.17 0.15
Spirits

Whiskey 0.4 0.25 0.22 0.19 0.17 0.17 0.16 0.15
Brandy 0.4 0.01 0.01 0.01 0.01 0.01 0.01 0.01
Distilled spirits 0.4 0.09 0.10 0.11 0.14 0.16 0.18 0.14
Liqueur 0.35 0.04 0.04 0.05 0.06 0.06 0.29 0.15

Others 3 0.25 0.03 0.03 0.03 0.03 0.04 0.04 0.07
Total 8.90 8.85 8.98 8.69 8.95 9.14 8.75
APC=outcom of alcohol×degree of alcohol×1000/15+ years population. * : The types of alcohol are classified based on the Indi-
cate Code Book of GISAH. APC : Alcohol per capita consumption

Table 3. Usage state of alcohol use disorder treatment services

Outpatient Hospitalized-patient
Male Female Male Female

＜20s 130 (0.4) 108 (1.2) 30 (0.2) 21 (0.7)

20s 1363 (4.1) 928 (10.5) 296 (1.5) 172 (5.9)

30s 4094 (12.2) 1973 (22.4) 1510 (7.6) 535 (18.3)

40s 7778 (23.2) 2556 (29.0) 4028 (20.4) 790 (27.0)

50s 9764 (29.1) 2004 (22.8) 6222 (31.5) 801 (27.4)

60s 6792 (20.2) 870 (9.9) 4959 (25.1) 393 (13.4)

≥70s 3662 (10.9) 367 (4.2) 2734 (13.8) 212 (7.3)

Total 33583 (100) 8806 (100) 19779 (100) 2924 (100)

The number of treatment patient on F10.1 (harmful use of alcohol), F10.2 (alcohol dependent).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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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각각 해당되는 정책을 적용하는 모형을 도출할 수 있

다(그림 2).22) 음주문제의 심각도(정의)에 따라 4개의 개입대

상의 집단이 구분되며, 이 집단 내, 집단 간에 연속선상으로 

제공될 정책적 서비스를 구분하면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번의 접근성/가용성 제한 정책은 전체 인구, 위험, 고위험, 

알코올 중독 집단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알코올 사용과 이로 인한 발생되는 문제의 감소에 

효과적인 제도로는 판매 시간과 주류소매점포 수 제한,1,23) 가

격 정책,24) 알코올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통제, 

술집과 같은 술을 판매하는 환경에서의 음주량을 제한하는 

음주 판매 규정 시행과 종사자 및 업주를 대상으로 취객 대

상 주류 판매 금지(policy not to serve intoxicated persons) 등

의 제도25,26)가 있다. 또한 음주환경에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주류구매 나이 제한, 주류 광고 규제도 이 정책적 제도로 포함

된다. 이러한 제도 시행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국외

에 비하면 한국은 주류소매 면허 제도, 청소년 음주연령 제한, 

주류광고 제한 정책에 대한 제도가 일부 있기는 하나 법률적 

위임이 분명하지 않으며, 그 실효성 자체가 미비하다 할 수 

있다. 

주류 구매 연령 제한 관련 법은 미국의 경우, 주류 구매 나

이제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 28조와 29조에 의해 만 19세 미만인 

자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 및 유해업소에 고용 금지 및 출입 제

한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의 음주율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법적 강제성이 낮다. 또한 학교보건법 제5조, 

6조에 의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200미터 내로 설정하

고 주류 판매 음주가무시설 금지조항이 있지만, 편의점 등에

서 주류 판매에 대한 상품전시, 광고포스터 등이 부착되어 있

는 실정이다. 

주류 광고 규제 정책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TV 광고 완전 

규제를, 노르웨이는 주류광고 완전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

히, 영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는 전적

으로 규제하고 있다.27)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와 이스라엘도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연예인 주류 광고 출연 금지

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기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주

류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매우 제한적

이어서, 2018년에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에 신설되었다. 신설

된 법안의 내용에서는 광고기준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광

고기준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지킬 수 있도록 의

무주체를 명시하였고, 주류 광고 금지표현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하였다.28)

주류 판매와 관련된 규제 정책은 주류 생산 및 유통, 밀도, 

수, 판매 시간 등 다양하다. WHO 조사(2014)에 의하면 국가

허가제 73.4%, 국가독점 14.7%, 캐나다의 경우 소매알코올 

판매를 정부가 독점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5) 또한 캐나다

는 면허된 개인 소매점 사이의 거리는 최소 0.5 km, 주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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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대리점은 최소 10 km를 준수하여야 한다. 미국, 영국, 뉴

질랜드, 호주, 캐나다, 브라질, 스웨덴 등 지역 내 판매점 수를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주세법 제 6조, 8조에 의

해 주류 제조와 판매는 면허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 판

매를 원하는 경우 신고만 하여도 면허를 받을 수 있어 판매 통

제의 기능이 거의 없다. 한편, 주류 판매 시간 등 규제도 없

어 24시간 편의점 등 주류를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가격 인상 측면에서 이제껏 종가세를 취했던 한국이 2020

년부터 종량세로 과세체계를 전환하였는데,29) 이는 맥주·탁

주에 대한 일부 주종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음주폐해를 예방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공공장소 음주 제한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절주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장소 음주를 제한하고 있으나, 법률적 위임이 분명하지 않

아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로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의 2번부터 5번에 해당되는 정책은 개인과 집단이 스

스로 음주로 인한 문제를 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예방

치료적 접근들이다.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정책의 제

도로는 음주조장환경에 취약한 청소년과 같은 대상을 위한 

음주예방교육,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 교육 정책의 효과는 음주에 대한 지식과 변화하려는 태도

를 확대시킬 수 있지만, 지속적이며 알코올 관련 문제 예방에

는 크게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다.30,31) 그러나 한편 

완전 광고 금지(advertising vans)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나라

의 경우 실제 음주 관련 문제가 더 적다고 보고되고 있다.32) 위

험군에 대한 집중 예방 개입 정책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고위험 음주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기관, 학교, 보

건소와 같은 1차 의료기관에서 1~3회기(session) 정도의 단

기개입(brief intervention with at-risk drinkers)을 제공하는 

것이다.21) 이는 위험 음주자의 음주문제가 심각해지기 전 음

주문제를 조기에 확인하고 발견하여 적절한 개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폐해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

다. 이 방법은 위험 음주자들의 음주문제를 감소시키는 데 효

과성이 많이 입증되었지만,33) 국내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고위험 음주와 알코올 중독자 집

단에서의 조기발견 및 개입 정책은, 음주문제가 심각하여 그 

수준이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기 전에 다양한 세팅에서 조

기발견 및 개입을 하고자 함이다. 여기에는 상습운전자에게 

법적으로 치료를 강제하는 치료명령제(mandatory treatment) 

등이 대표적인 제도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치료재활 영역에

서 중요한 정책은 치료연속선 개념의 치료재활체계의 구축이

다.34) 즉, 단기제독, 표준입원, 주거치료시설, 집중사례관리 및 

외래치료, 표준사례관리 및 외래치료, 주간재활, 직업재활, 

주거시설 등 중증도와 치료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서

비스시설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미국 등에선 실제 건강보험체계

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35,36)

결      론

우리나라의 알코올 사용장애와 고위험 음주의 역학적 특

성은 젊은 여성과 중년 남성의 높은 음주율로 요약된다. 저출

산 문제, 조기사망 등 사회생산성 문제 측면에서 이는 공중

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역학적 특성은 음주문

제에 허용적인 음주문화, 알코올 사용장애의 치료에 대한 낮

은 인식, 여성의 사회경제적 진출확대와 같은 사회문화적, 

경제적 요인 및 주류회사의 마케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음주로 인한 문제에 대한 낮은 인식은 알코올사용

장애에 대한 유병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주문제 지표에 대

한 조사와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알림

으로써 개선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알코올 정책이 제대로 수

립 및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나

라의 알코올 정책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음

주폐해 감소를 위해선 가격 정책, 광고 제한, 단기개입체계 

구축, 연속선개념 치료재활체계 등 근거기반 알코올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의 노력을 견인할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중심 단어 : 알코올·알코올사용장애·역학·알코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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